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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BF놀이시설(무장애)
품 목 : BF놀이시설(무장애)류 전품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하여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2.1 목재(놀이목재)
  (1) EN 350-2DML 4.2.2항 천연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해야 한다.
  (2) KS F 3028(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압방부 처리 목재 사용해야 한다.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강판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제품이어야 한다.
(5)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 제품이어야 한다.
2.3 HPL(고압축 패널)
 (1) HPL(High Press Laminate)은 “고밀도 목재 패널’ 이라 부른다.
 (2) HPL은 KS F 32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방지를 위한 UV코팅된 자재를 사용하며, 두께 8mm 이상을 사용한다.
 (3) HPL은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며, 긁힘에  강한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4 스테인리스재
(1) 스테인리스재는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재는 강도, 내구성을 갖추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2.5 로 프
  (1) 로프는 폴리에스터 재질의 ￠2mm ~ ￠20mm 블레이드 형태로 직조되어야 하며, 염색 처리된 그물의 품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8대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임이 증명된 제품 이어야 한다.
  (2) 장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로프는 ￠16mm 이상의 철심이 내장된 콤파운드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장강도 3,000N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콤파운드 로프의 품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8대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임이 증명된 제품 이어야 한다.

2.6 폴리카보네이트
(1)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층판 및 복층판을 사용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사에서 판종류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단층판: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복층판: 두께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안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치 않도록          한다.
  
2.6 기타재료
  (1) 기타재료 하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KS에 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3)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4)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5)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조립 및 설치
 (1)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        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2)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그네는 그네안장의 회전각도 60도 지점에서 최소 1.7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3)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형, 콘크리트 타설형, 앵커형 등을 사용        한다.
  (4)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        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        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 진동이 있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 한다.
  (5)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         다.

4.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4.1 안전인증
  (1) 처음 시공하는 시설인 경우 공인기관(KCL, KTC)에 의뢰하여 안전인증을 받는다.
  (2) 발급기한은 현장검사, 시료분석 등으로 인하여 설치완료 일로부터 최장 45일이 소요된다.

 4.2 설치검사
  (1) 안전인증서가 발급되면 공인기관(대한산업 안전협회 외)에 설치검사를 의뢰한다. 
  (2) 설치검사는 시설의 설치검사와 어린이활동검사(포장업체 신청)로 나뉜다.
  (3) 현장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설치검사 합격증 이 발급되고, 시스템 등록 후 이용개방을 할 수 있다.

